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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역 을 한 지 계약법

민간 자법 의 비 안

인*

론I.

지역 과 해 는 많 법률들이 존재한다 이는 크게‘ ’(regional development) .

가지 종류로 나 어 볼 있다 국토 본법 지 분권 특별법 지역개. , ,

특별법이 그것이다 이를 도표화하면 다음과 같다. .1)

같이 인 지역 법률로 언 지는 않 나 지역 과 한,

이 있는 법률들로 지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한 법률과 사회 시‘ ’ ‘

에 한 민간 자법을 들 있다 이 두 법률들 지역 의 주요한 축이 는 재’ .

사업과 민간 자사업을 각각 규 하고 있 때 에 지역 과의 이 매우 크다고

1) 최승원 외 지역개 특별법 체계의 법 과 개 안 연구 한국토지공사 연구용역보고, , ,

면 참조2008. 11, 3 .

법 률 명

국토 본법 국토 본법 국토의 계획 이용에 한 법률 토지이용규 본법 등, ,

지 분권 특별법

국가균 특별법 지 분권 진에 한특별법 지역균 개 지 소, ,

업 에 한 법률 신행 도후속 책을 한연 공주지역행 심,

복합도시 건 을 한 특별법 등

지역 특별법

신 지역 을 한 자 진특별법 도 개 진법 경지역지원법 농, , ,

어 비법 지역특화 특구에 한규 특 법 지 소도읍 지원법, , ,

업도시개 특별법 공공 지 이 에 른 신도시건 지원에 한,

특별법 도시재 비 진을 한 특별법 도시개 법 항만과 그 주변도시의, , ,

개 이용에 한 법률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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볼 있다.

이들 법 의 연 에 해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.2) 공공조달계약과 해

는 산회계법과 지 재 법에 규 을 하고 있었다 에 산회. 1961. 12. 19

계법 조에 는 각 앙 의 장 매매 차 도 타의 계약을 할 경우에는70 “ , ,

모두 공고를 하여 경쟁에 붙여야 한다 단 각 앙 의 장 각 의 하는 에 의. ,

하여 지명경쟁 는 의계약에 의할 있다 라고 하여 계약에 한 개의 조 을 두” 1

고 있었다.

이후 산회계법 개 법률에 계약에 한 규 을 폭 로 확충1975. 12. 31

하여 개의 조 을 두게 다 여 에는 계약 상 등한 입장에 당사자의 합19 . “

의에 라 체결하여야 하며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에 라 신의 실의 원칙에 입각,

하여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라는 계약의 원칙에 한 규 을 두고 조 계약의” ( 70 ),

임 조의 계약의 법 조의 입찰보증 조의 계약 의 작( 70 3), ( 70 4), ( 70 5),

계약의 립 조의 장 계속계약 조의 개산계약 조의 부 당업( 70 6), ( 70 15), ( 70 17),

자 참가 한 조의 등의 규 을 두게 다( 70 18) .

에 지 재 법에 도 처음에 산회계법과 마찬가지로 계약 법1963. 11. 11

에 한 개의 조 을 두는 것에 출 하 나 에 개 지 재 법에1 , 1975. 12. 31

는 계약의 원칙 조 계약의 임 조의 계약의 법 조의 부 당업( 52 ) ( 52 2), ( 52 3),

자 참가 한 조의 등의 규 을 두는 한편 타의 사항 산회계법의 규 을( 52 4) ,

용한다고 규 하게 다 조의( 52 5).

공공조달계약법 는 부조달 에 우리나라가 가입함에 라 인 변모WTO

를 경험하게 다 우 산회계법의 한 장에 규 던 것에 벗어나 년에 국. 1995 ‘

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한 법률 이하 국가계약법이라는 단일의 독립 법률에’( )

규 에 이른 것이다 그리고 이의신청 차 등 명 을 높이 한 각종의 규 이.

들어가게 다.

지 자치단체의 공공조달계약도 이 에 지 재 법에 규 던 것 로부 벗어나

년에 지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한 법률 이하 지 계약법로 독립2005 ‘ ’( )

로 규 에 이르 다 동법의 이 를 보면 지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. “

계약에 한 본 인 사항을 하고 지 자치단체의 특 을 한 계약 도를 마,

2) 공공조달법 의 연 에 해 자 히는 인 우리나라 행 계약법 의 사산업화 민주화, “ - , ,

계화의 역사 맥락에 공법학연구 권 비교공법학회 참조”, 9 1 , , 2008. 5 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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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여 지 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계약의 명 과 효 을 높이 는 것임이라고 히고”

있다.

이에 라 의계약 차를 명화하고 조 주민참여에 의한 계약감독 도를 도입( 9 ),

하고 조 재해복구계약에 한 개산계약 도를 도입하는 한편 조 항 계약( 16 ), ( 27 2 ),

심의 원회의 치운 에 한 규 을 두고법 조 지 자치단체의 장 등과 특· ( 32 ),

계 있는 사업자 의 계약체결의 한규 을 두는 등법 조 명 을 높이( 33 )

한 여러 가지 규 을 두게 다.

민간 자사업과 해 는 년에 사회간 자본시 에 한 민간자본 치 진1994 ‘

법을 하여 그 법 근거를 마 하 고 이후 차 의 법률개 과 법명의 변경을’ ,

통해 재는 사회 시 에 한 민간 자법 이하 민간 자법이라는 명칭 로 존재‘ ’( )

하고 있다.

그 동안 지 계약법 민간 자법 각각의 향에 해 는 개별 로 논의

어 왔 나 지역 이라는 에 양 법 가 체 로 어떻게 하는 것이, ‘ ’

람직한 것인지에 해 는 논의가 부족했다고 할 있다 이 부분에 한 논의가 구.

체화 해 는 다음과 같 검토가 필요하다.

첫째 앙조달과 분산조달의 계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이다 둘째 공공조달, . ,

의 인 법원리라고 할 있는 명 효 과 지역 의 이념 어떤 계를,

맺는 것이 타당한가 하는 이다 셋째 재 사업에 한 법 규 과 민간 자사업에. ,

한 법 규 상 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이다.3) 이 가지 을

심 로 국 구 등에 의 논의를 포함하여 외국의 법 에 한 비교법 검토를 토

로 우리나라 법 의 향에 해 논의하도록 한다.

3) 민간 자사업의 경우에도 실시 약이 체결 는데 여 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한 법률‘ ’

이나 지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한 법률이 어느 도 용 있는지에 해 논‘ ’

의가 계속 고 있다필자는 이에 해 행연구를 실시한 있다 인 행 능의 민 화. ( , “

계약 민 계약과 민간 탁계약을 심 로 행 법연구 인 사: ”, 14 , 2005 , “

회 시 을 한 민간자본참여에 한 법 검토 토지공법연구 그러나 이들”, 34 , 2009)

행연구에 는 지역 의 에 지 계약법과 민간 자법의 계에 한 논의는 이루어지지‘ ’

못했다 본 논 이 부분에 논의를 집 하도록 한다. 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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앙조달과 분산조달의 계II.

외국의 법1.

는 럽연합과 하여 개 도상국 체 환국들이 다 포함 어 있는OECD

부 럽 동 럽의거버 스 경 개 지원을 한 로그램‘ ’(Support for Improvement

in Governance and Management in Central and Eastern European Countries: SIGM

A)4)을 운 하면 다양한 보고 를 표하고 있다 이 에 앙조달. (centralized

과 분산조달 의 장단 에 한 보고procurement) (decentralized procurement) 5)를 살펴

보도록 하겠다.6)

앙조달을 찬 하는 근거로는 다음과 같 들이 언 고 있다 규모의 경. ①

를 실 할 있다는 ,7) 더 낮 가격 로 더 좋 비스를 공 을 있다는②

앙조달 이 강화 구매 을 갖는다는 국가 체 로 환경, , ,③ ④

표 을 할 있다는 계약 리에 더 많 심을 쏟고 더 나 해, ,⑤

결능 을 갖는 등 비용외 인 이익이 크다는 조달공 원의 자가 더 고 앙, ⑥

에 치하 때 에 이들을 교 시키는 데에 비용이 게 든다는 조달공 원의, ⑦

과를 리하 가 더 쉽다는 조달계약 거래에 한 효 인 록과 보고 효, ,

인 리 통 보다 명확한 감사시스템 등 명 의 실 에 장 이 있다는 등이,

그것이다.8)

분산조달을 찬 하는 근거로는 다음과 같 들이 언 고 있다 규모의 보. ①

주의나 실주의로 인한 부 의 인이 낮다는 요 의 구체 인 사양조건, ②

4) 가 연합하여 이 로그램을 운 하고 있다OECD EU .

5) OECD/EU, Centralized and Decentralized Public Procurement, [CCNM/SIGMA/PUMA(2000)108].

6) 분산조달이라고 할 때에는 두 가지 의미가 가능하다 우 앙 부 내에 우리나라의 조달청과 같.

앙조달 구를 두지 않고 각 부 에 조달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다음 로 지 자치단체 단.

에 각자 조달업 를 행하는 경우를 말한다 의 보고 에 는 양자를 모두 포함하는. OECD

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본 논 에 같 의미로 사용하 로 한다. .

7) 그러나 생산자동화가 착 늘날에는 이러한 논리가 힘을 잃고 있다는 지 도 있다 니폼 생산.

을 개를 하든지 개를 하든지 가격에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10 , 100 . OECD/EU, Centralized and

참조Decentralized Public Procurement, [CCNM/SIGMA/PUMA(2000)108], p. 7 .

8) OECD/EU, Centralized and Decentralized Public Procurement, [CCNM/SIGMA/PUMA(2000)108],

참조p. 4 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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에 부합하는 품과 비스를 공 하 가 보다 용이하다는 불필요한 과다구매로, ③

인한 산낭비의 가능 이 낮다는 공 자 요자 모두에게 더 시간과, ④

식이 소요 로 인해 료주의의 폐해가 어든다는 지역에 생산 품을, ⑤

더 낮 가격 로 지역의 요자가 구매할 있는 가능 이 높아진다는 조달공, ⑥

원들로 하여 개인 로 보다 책임 있는 자 비스 신을 시킬 있도록

한다는 등이 그것이다.9)

럽연합의 일 조달지침에 도 앙조달과 분산조달 어느 하나를 원칙 인 모습

로 명 로 규 하고 있지 않다 다만 경쟁을 확보하는 등 조달과 에 공개 과.

명 을 갖추는 하에 보충 의 원리 가 용 다고 보‘ ’(principle of subsidiarity)

고 있다 보충 의 원리는 보다 작 단 에 처리가 가능한 일 당해 단 에 처. ‘ ’

리하고 여 처리가 불가능할 경우에만 보충 로 보다 큰 단 에 처리해야 한다,

는 럽법의 원리를 의미한다.10)

이처럼 보충 의 원리를 강조할 때에는 분산조달이 원칙 인 모습 로 이해 가능‘ ’

이 높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조달과 에 의 공개 과 명 이 갖추어지는. ‘ ’

하에 보충 의 원리를 용하고 있 때 에 공개 과 명 을 강조하는 맥락에,

는 앙조달의 채택도 충분히 가능한 것 로 볼 있다.

지역 의 에 앙조달과 분산조달의 계를 어떻게 볼 것인지가 다‘ ’ .

우 지역경 의 보다 구체 로는 지역 소 업의 진흥이라는 에 는 분산,

조달이 장 이 있다는 주장이 보다 우 하다고 할 있다 앙조달을 통해 규모로.

구매할 경우에는 지역에 있는 소 업에게 회가 돌아가 가 쉽지 않 때 이다.

한 소 업이 앙조달에만 의존할 경우에는 일단 한번 계약을 마치고 나면 새로운 사

업 회를 찾 힘들다는 도 지 고 있다 면에 히 앙조달로 할 경우에.

하지 않았던 새로운 사업 회가 지역의 소 업에게 부여 도 있다는 에

앙조달이 드시 지역의 소 업에게 불리하다고 볼 없다는 주장도 고 있

다.11)

9) OECD/EU, Centralized and Decentralized Public Procurement, [CCNM/SIGMA/PUMA(2000)108],

참조p. 5 .

10) OECD/EU, Centralized and Decentralized Public Procurement, [CCNM/SIGMA/PUMA(2000)108],

참조p. 6 .

11) OECD/EU, Centralized and Decentralized Public Procurement, [CCNM/SIGMA/PUMA(2000)108]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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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음 로 지역 과 간 로 계가 있는 로 어느 쪽이 부 의 가 더‘ ’

을 것인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.12) 이에 해 는 앙조달이 규모의 실주의

로 흐를 가능 이 높 때 에 부 의 가능 이 높다는 지 이 있다 면에 분산조달.

로 하면 부 에 한 감시비용이 더 많이 들어간다는 단 이 있고 히 앙조달로,

할 때 명 이 보다 잘 보 있다는 주장이 있다.13)

이처럼 앙조달과 분산조달 어느 한 쪽이 로 우 하다고 평가하 는 힘

드나 럽연합의 회원국들을 보면 앙조달로부 분산조달로 나아가는 경향이 뚜 이,

존재한다 이러한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 원인 로는 우 각 요 의 요가 상업.

인 에 볼 때 복잡 이 증가하고 있어 요 이 직 조달을 하는 것이 람

직하고 공공조달을 책 목표를 해 사용하는 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러한,

책 목표를 실시하고자 하는 이 직 조달을 하는 것이 람직하 때 이다.14)

분산조달을 할 경우에 있는 효 약화의 를 해결하 해 럽

에 는 각 지역 행 청들이 컨소시엄 등을 구 하여 도 쓰 처리 학교 식 등, ,

과 한 조달을 공동하는 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 경우 구매 이 높아지 때.

에 가격을 낮출 있는 가능 이 높아진다.15)

그리고 이처럼 각 지역 행 청들이 컨소시엄을 구 하여 조달을 할 경우에 본 약

도가 리 사용 고 있다(Framework Agreement) .16) 본 약 도는 우리나라의 다

공 자 품계약 도 사한 것 로 품이나 비스의 가격을 해놓 나 그

량 하지 않 상태에 공 업의 후보자 리스트를 해 놓고 요 이 필요로,

할 경우에 로 구매가 가능하도록 한 도이다 이 도는 존의 품목 다 공 자. 1

참조p. 8 .

12) 부 의 가 을 록 재 낭비를 일 있고 이를 통해 궁극 로 지역 에 재 이 효

로 쓰일 있 때 에 지역 과 부 가 연 이 있다고 할 있다.

13) Ibid.

14) 한 조달 구의 법 격이 변화 고 있는 사 도 늘고 있다 인 공공행 구로부 공.

업의 격을 갖는 것 로 변화 고 있는 것이다 앙조달 구로 남아 있는 경우에도. value for

동일가격 비 최고가치를 추구하는 데에 이 맞추어지고 있다money( ) . OECD/EU, Centralized

참조and Decentralized Public Procurement, [CCNM/SIGMA/PUMA(2000)108], p. 9 .

15) Ibid.

16) OECD/EU, Centralized and Decentralized Public Procurement, [CCNM/SIGMA/PUMA(2000)108],

참조pp. 9-10 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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로 시스템 로부 다품목 다 공 자 시스템 로 꿈 로 고객의 만족도를 높이고

자 하는 도이다.17)

본 약 도를 앙조달과 분산조달의 에 보면 다음과 같이 평가해볼 있

다 본 약 도는 공 업의 후보자를 하는 과 해당 품이나 비스를 필요.

로 하는 요 이 본 로 분리가 어 있는 구조를 취하고 있 때 에 공 업

의 후보자를 하는 별도의 구를 두는 앙조달과 보다 잘 어울리는 도라고 할

있다 분산조달이 확산 고 있는 럽에 본 약 도를 리 사용하고 있는 것.

품과 비스 해 앙조달 인 격이 가미 고 있는 것 로 평가해볼 있다.

이 보고 에 는 결론 로 볼 때 앙조달과 분산조달 어느 하나가 보다 우

하다고 단 할 없다고 보고 있다 경 의 등 각 국가의 화 상황에.

라 취할 있는 략 달라질 있다는 것이다 양 시스템을 합하는 것도 많 국.

가에 잘 작동할 있다고 본다 장 로 볼 때 자조달의 요청에 잘 응하는.

것도 고 해야 한다고 한다.18)

우리나라의 법2.

우리나라는 인 앙조달 국가에 속했다고 할 있 나 년에 지 자, 2005 ‘

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한 법률이 면 분산조달이 차로 강화 고’

있는 추 이다 이처럼 분산조달의 강화추 에 라 지 자치단체의 공공조달업 가 늘.

어나고 있 나 이 가운데에 도 앙조달과의 한 계가 지 고 있다, .

우 앙조달 구인 조달청과 본법이라고 할 있는 조달사업에 한‘

법률에 는 요 을 조달 자 시 공사계약의 체결 는 시 의 리가 필요한’ “ ,

국가 지 자치단체 타의 로 통 이 하는 로 규 하여동, , ” (

법 조 지 자치단체를 요 의 하나로 명시하고 있다2 4 ), .

한 동법 시행 에 는 요 이 조달 자의 구매공 는 시 공사계약의 체결·

을 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가종합 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한다 라고 규 하여“

동법 시행 조 항 요 인 지 자치단체가 조달청의 나라장 를 활용하는( 17 3 ),

17) 이 도에 해 자 히는 인 다 공 자 품계약에 있어 경쟁원리의 실 경쟁법연구, “ ”,

권 한국경쟁법학회 참조17 , , 2008. 5 .

18) OECD/EU, Centralized and Decentralized Public Procurement, [CCNM/SIGMA/PUMA(2000)108],

참조p. 5 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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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 근거를 두고 있다 한 조달청장 요 이 국가종합 자조달시스템을 이용. “

할 있도록 교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있다 동조 항라고 규 하고· “( 4 ) , ”

조달청장 요 의 원활한 계약사 행을 지원하 하여 필요한 범 안에 계

약에 한 보 등을 집하여 공하거나 자거래에 필요한 역 를 공할 있다”

동조 항라고 규 하는 등 자조달과 하여 앙조달시스템이 극 로 활용( 5 )

있도록 하고 있다.

이 외에도 조달청장 각 요 에 공통 로 소요 는 품을 구매함에 있어“

요 의 다양한 요를 충족하 하여 필요하다고 인 는 경우에는 품질 능·

는 효 등에 동등하거나 사한 종류의 품을 요 이 택할 있도록 인2

이상을 계약상 자로 하는 공 계약을 체결할 있다 동법 시행 조의 라고 하”( 7 2)

여 다 공 자 품계약에 한 근거를 두고 있다 이 규 에 라 요 에 속하는.

지 자치단체도 다 공 자 품계약 도를 활용할 있는 가능 이 열 있다.

우리나라에 의 앙조달과 분산조달의 계에 해 는 다음과 같 지 이 있다.

지 자치단체 스스로가 앙조달집 조달에 안주하는 경향이 있고 이로 인해 지역업( )

체의 생산 이 약화 는 을 낳고 있다는 이다.19) 한 지 계약법 시행이후에

분산조달이 보다 활 화 있는 법 을 갖추어졌 나 아직 지 자치단체의 계,

약공 원의 역량이 충분치 않 때 에 앙조달을 여 히 극 로 활용할 필요가

있다는 주장도 존재한다.

그러나 우리 헌법상 로부 보충 의 원리가 도출 는 것 로 볼 있다는 계,

약공 원의 역량강화는 실 업 를 처리하면 함께 이루어진다는 을 고 하면 분산

조달을 활 화하 한 노 을 지속 로 울일 필요가 있다.

다만 이 과 에 다음의 두 가지 을 고 할 필요가 있다 첫째 조달청에 운. ,

하고 있는 자조달시스템이 잘 어 있고 다 공 자 품계약등이 이러한 자조

달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을 고 하면 자조달과 해 는 앙조달시,

스템을 히 활용하는 것이 여 히 필요하다고 볼 있다.

둘째 우리나라의 화 특 을 볼 때 분산조달로 갈 경우 지역단 에 업체의,

착등 부 가 앙조달에 비해 상 로 많이 생할 가능 이 높 것이 사실이

다 라 지 계약의 명 확보를 한 노 이 함께 이루어 야 한다. .

19) 강인재 지 자치 하에 의 조달행 한국행 학회 년도 획 미나 표논 집새로운 조, “ ”, 2003 (

달행 의 러다임 립연구 면 면 참조), 36 44 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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명 효 과 지역 의 계III. ,

외국의 법1.

명 효 지역 의 상 계 하여 국의 공공조달법 의 최근 동향, ,

을살펴볼필요가있다 국에 는 년의지 부 계약 토지법. 1980 , (Local Government,

에 필 경쟁입찰Planning and Land Act 1980) ‘ ’(Compulsory Competitive Tendering:

도를 도입하 고 이는 년의 지 부법 에 심화CCT) , 1988 (Local Government Act)

었다 이 도의 도입취지는 경쟁이 보 는 범 내에 만 지 부가 공공조달을.

할 있도록 하 는 것이었다.20)

그런데 이 도는 후에 많 비 을 게 다 하에 의 경쟁이라고 할 때에는. CCT

민간 업 로부 의 구매 공공 내부로부 의 구매 간의 경‘ ’ ‘ ’(in-house purchase)

쟁을 주로 의미하는 것인데 실질 로 이들 간에 공 한 경쟁이 이루어지 힘들었,

때 이다 민간 업들이 공공 과 경쟁을 해야 하는 조달사업에는 참여하 를 꺼리게.

었고 이로 인해 이 도가 히 민간 업간의 경쟁을 해한다는 비 에 직면하게

었다.21)

한 하에 드시 최 가 낙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조달공CCT

원들 가격 인 요소만을 시한 질 인 면을 충분히 고 하지 못하고 있다는‘ ’ ‘ ’

비 을 게 었다 이 더불어 이런 식 인 경쟁확보만을 시함 로 인해 지 자.

치단체의 자 이 로 보장 지 못하고 있다는 비 을 았다.22)

이러한 비 이 면 를 체하는 도를 구상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게CCT

다 이 과 에 노동당 부는 녹 를 채택하게 다 여 는 새로운 지 자치단체. .

의 공공조달 도가 다음과 같 가지의 원리를 라야 한다고 보고 있다12 .23)

납 자이자 납 자인 지역주민에 해 책임을 야 함, .①

20) Badcoe, Penny, Best Value-An Overview of the United Kingdom Government's Policy for the

참조Provision and Procurement of Local Authorities Services, P.P.L.R. 2001, 2, NA 65 .

21) Badcoe, Penny, Best Value-An Overview of the United Kingdom Government's Policy for the

참조Provision and Procurement of Local Authorities Services, P.P.L.R. 2001, 2, NA 66-67 .

22) Badcoe, Penny, Best Value-An Overview of the United Kingdom Government's Policy for the

참조Provision and Procurement of Local Authorities Services, P.P.L.R. 2001, 2, NA 67 .

23) 이하의 가지의 원리에 해12 Modernizing Local Government- Improving Local Services

참조through Best Value, DERT, March 1998 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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양 효 뿐만 아니라 질 효 을 확보할(efficiency) (effectiveness)②

있어야 하고 이를 해 는 과평가의 이 어야 함.

새로운 도는 보다 범 의 비스에 용 있어야 함CCT .③

공공부 로부 의 조달과 민간부 로부 의 조달 어느 하나를 하④

지 않아야 함.

경쟁을 요한 계약 리의 도구로 계속 지하 이러한 경쟁의 확보가,⑤

드시 최고가치를 보장하는 것 아니라는 을 인식해야 함.

비스 공 에 한 앙 부의 본계획 그 로 지 어야 함 다만 국,⑥

가 인 차원에 새로운 도의 용 상이 는 핵심 상 비스를 해

야 함.

국가 인 차원의 핵심 상 비스 하여 지역의 핵심 상 비스를⑦

해야 함 그리고 행 간의 비교를 도울 있는 지표를 개 해야 함, .

국가 인 차원의 핵심 상 비스 지역 인 차원의 핵심 상 비스는⑧

과 보에 하고 있어야 함 이러한 보는 계약의 효 인 리를 해,

필요함.

과 보의 확 과 비교가능 을 확 하 한 감사 차를 도입해야 함.⑨

최고 가치를 달 하 해 감시인이 공개 로 보고할 의 를 야 함.⑩

과 가 있는 지 자치단체에 해 는 감사원의 권고에 라 국 장⑪

이 개입할 있는 근거를 둠(secretary of state) .

개입의 식 과 의 종류의 라 달라질 있음 여 에는 해당 비스.⑫

를 경쟁에 붙이거나 외부 인 경 원조를 는 것 등이 포함 .

한 최고가치를 단함에 있어 는 다음과 같 가지 를 고 해야 한다고 보(4C)

고 있다 당해 비스가 드시 필요한 것인가 필요하다면 어떤 식 로 이루어. ,①

야 하는가를 검토해야 함 비스 사용자 납 자 지역 업 그리고 지역(challenge), , , ,②

주민 로부 의견을 해야 함 양 질 비용 등 있는 지표를(consult), , ,③

토 로 하여 과를 지 자치단체나 행 민간부 의 공 자들과 비교함, , (compare),

공표 과데이 등을 통해 다른 지 자치단체 경쟁하고 시장평가를 통해 민간,④

부 의 공 자 경쟁함 등이 그것이다(competition) .24)

24) Modernizing Local Government- Improving Local Services through Best Value, DERT, March

참조1998 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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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러한 과 을 거쳐 년 지 부법 이 에1999 (Local Government Act 1999)

이르 다 이 법의 주요한 특징 지 자치단체가 공하는 공공 비스에 있어 최고.

가치 를 구 하 한 각종의 규 을 두고 있다는 을 들 있다 지 자(Best-Value) .

치단체는 경 질 효 양 효 등을 모두 고 하면 자신의 능을 행사, , ,

함에 있어 지속 로 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이를 해 납 자 등 이해.

계들의 의견을 충분히 해야 한다 조 항 항 국 장 최고가치를 평( 3 1 , 2 ).

가할 있는 과지표 과 을 할 있다 조( 4 ).

지 자치단체는 일 한 능을 행함에 있어 최고가치심사를 드시 거쳐야 한다.

국 장 이 심사 한 심사 차 심사 록의 식 심사내용 등에 해 지침을, , ,

할 있다 조 지 자치단체는 매 회계연도마다 최고가치 과계획을 립해야( 5 ).

한다 조 이러한 최고가치 과계획 의 감사를 아야 한다 조 감사원( 6 ). auditor ( 7 ).

지 자치단체가 규 을 했는지 여부에 해 감사를 실시한다 조 국 장( 10 ).

지 자치단체가 동법의 규 들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계획을 비하거나

하도록 명 하거나 과계획과 하여 특 의 차를 도록 명 을 내리거나, ,

특 한 능에 해 심사를 하도록 명 을 내릴 있다 조( 15 ).

이상과 같 년 지 부법의 내용 지 자치단체가 행하는 여러 가지 능1999

에 범 하게 용 는 것이고 공공조달 능에만 용 는 것 아니다 그러나 공공, .

조달과 한 이 있는 존의 도에 한 안 로 동법이 었 때CCT

에 공공조달과의 이 크다고 할 있다 같 년 지 부법의 내용. 1999

로부 다음과 같 평가를 내 볼 있다.

첫째 식 인 경쟁보다는 최고가치를 시하고 있다는 이다 뒤에 다시 보겠지, .

만 이처럼 최고가치를 시하는 것 인 공공조달 뿐만 아니라 민간 자사업에

있어 도 마찬가지이다.

둘째 이처럼 최고가치를 시하는 것 지 자치단체의 자 확 한,

이 있다는 이다 최고가치에 한 평가를 함에 있어 지 자치단체에게 일 한 재량.

이 부여 때 이다.25) 에 한 요한 비 의 하나가 지 자치단체의 자CCT

을 지나치게 약하는 이었고 최고가치 도는 이를 극복하 해 도입 었던 것을

억하면 이를 쉽게 이해할 있다.

25) Badcoe, Penny, Best Value-An Overview of the United Kingdom Government's Policy for the

참조Provision and Procurement of Local Authorities Services, P.P.L.R. 2001, 2, NA 71 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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셋째 이처럼 지 자치단체의 자 확보를 해 최고가치 도를 도입하 나 국,

장 에게 범 한 개입권을 부여한 결과 도의 원래 도입취지가 상당부분 퇴색 었다

는 비 이 존재한다.26) 다만 이처럼 국 장 에게 범 한 개입권을 부여한 것 최고

가치 의 도입 로 인한 지 자치단체의 재량권남용의 를 해결하 한 것이었음

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명 과 효 의 조화를 한 노 이 이루어진 것.

로 볼 있다.

째 최고가치 도의 도입 지역 의 개념을 새롭게 립할 있는 계 를 부, ‘ ’

여한다는 을 들 있다 지역 을 공공 비스의 질을 높이는 것을 통해 지역주민. ‘ ’

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 로 이해해볼 필요가 있다는 이다 이러한 맥락에 공공조.

달에 최고가치를 추구하는 것 자체가 지역 과 연결 있다는 을 인식할

있다.

우리나라의 법2.

명 효 의 원리는 공공조달의 일 의 원리이므로 지 계약에도 이 원리가,

용 다고 에는 의 의 여지가 없다고 할 있다 년에 지 계약법에 당. 2005

시에는 주민참여에 의한 계약감독 도를 도입하고 조 계약심의 원회의 치운( 16 ), ·

에 한 규 을 두고법 조 지 자치단체의 장 등과 특 계 있는 사업자 의( 32 ),

계약체결의 한규 을 두는 등 주로 명 에 이 맞추어졌다고 할 있다.

그런데 최근에는 효 을 강화하는 데에 이 맞추어지고 있음을 볼 있다 최.

가치 낙찰 의 법률 근거를 보다 명확하게 한 규 보완이 이루어진 것이 표

인 라고 할 있다 이를 해 공포 개 지 계약법에 는 동법. 2009. 2. 6

조 항 를 개 하 다13 1 1 .27) 한 지 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계약에 한

인 평가 도를 도입했다 조 이에 라 통 로 하는 공사 는 용역에( 42 ).

하여 지 자치단체의 장이 사업계획 시공과 시공품질 효과 등에 하여 평가를ㆍ ㆍ ㆍ

실시하거나 에 평가를 의뢰하고 평가결과를 각 지 자치단체가 낙찰자 결,

26) Badcoe, Penny, Best Value-An Overview of the United Kingdom Government's Policy for the

참조Provision and Procurement of Local Authorities Services, P.P.L.R. 2001, 2, NA 75 .

27) 지 계약법 조 항 지 자치단체 재 지출의 부담이 는 입찰에 는 다음 각 의 어“ 13 1 ②

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.

최 가격 로입찰한자1. . 다만 최 가격 로입찰한자 계약이행능 는입찰 액의 을심사하,

여 낙찰자를 결 할 있다” 친 부분이 개 사항임( 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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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찰 등을 할 때에 할 있도록 하 다.

평가 도의 도입취지에 해 는 다음과 같이 명하고 있다 가치 심 낙찰 도.

의 확 용 입찰의 효 을 높이 하여 지 자치단체가 체결하 거나 체결

인 계약에 하여 종합 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이 지 자치단체가.

체결하는 계약에 한 종합 인 평가체 의 구축 평가결과를 활용함 로써 입찰

낙찰 도의 을 높이고 산업의 경쟁 을 높이는 데에도 여할 것 로,

고 있다.

지역 과 을 갖는 규 들로는 다음을 들 있다 의계약사 에 지역. “

균 개 지 소 업 에 한 법률 조의 규 에 의한 지 소 업특별지50

원지역에 입주한 공장이 직 생산하는 품을 이들로부 구매하는 경우 지 계약법”(

시행 조 항 목나 특 연고자 지역주민 특 품 생산자 등과25 1 6 ) , “ ,

계약이 필요하거나 그 에 이에 하는 사 가 있는 경우”28)지 계약법 시행( 25

조 항 등이 그것이다1 7 ) .

지 계약 가 추구해야 할 요소로는 명 과 효 이외에도 자 이 어야

한다는 이 지 고 있다 지 계약 도는 부 지라는 소극 인 면만이 아니라.

지 자치단체의 자 고라는 보다 큰 목표를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.29) 이러한 지

자치단체의 자 추구가 결국 지역 과 연결 다는 을 고 하면 결국 명 과,

효 이외에 지역 의 원리도 시 어야 한다는 논리로 연결 다고 할 있다.

는 명 과 효 그리고 지역 을 어떻게 조화롭게 추구할 것인가 하는,

이다 이 해 앞 보았던 국의 도가 시사하는 가 크다고 할 있다. .

국에 는 최고가치 도를 공공조달의 효 과 지 자치단체의 자 을 확 하는 맥락

에 채택하면 도 국 장 의 한 개입을 인 함 로써 명 을 함께 확보하 는,

28) 여 에는 비상재해가 생한 경우에 지 자치단체가 소 하는 복구용 자재를 재해를 당한 자에게

매각하는 경우나목 해외시장의 개척에 필요한 품을 개척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라목 지역사회( ), ( ),

의 개 을 하여 그 지역주민의 다 를 참여시키는 것이 필요한 경우로 추 가격이 천만원 미2

만인 공사 는 추 가격이 천만원 미만인 목재 를 행 안 부 이 하는 그 지역의 주민5

는 표자 직 계약을 하는 경우마목 국가보훈처장이 지 하는 국가 공자 자활집단 의 복( ),

지공장에 직 생산하는 품을 그 생산자로부 조 구매하거나 이들에게 직 품을 매각ㆍ

는 임 하는 경우 목 국산화의 진을 하여 주 부장 이 인 는 지 하는 신 품( ),

는 개 품을 그 생산자로부 개 완료 후 년 이내의 간에 조 구매하는 경우사목2 ( )ㆍ

등이 포함 다.

29) 강인재 지 자치 하에 의 조달행 한국행 학회 년도 획 미나 표논 집새로운 조, “ ”, 2003 (

달행 의 러다임 립연구 면 참조), 36 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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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 을 울이고 있음을 볼 있다.

우리나라에 도 가치 심 낙찰 도의 확 용을 한 노 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

것이 실질 로 지역의 자 을 확 하고 지역 에 도움이 도록 하 지 자치,

단체의 재량권 남용이 생하지 않도록 명 확보를 한 노 이 필요하다고 하겠다.

이러한 명 확보를 한 단 로 국처럼 앙 의 개입도 고 할 있 나 이,

보다는 계약심사 도의 활 화를 한 노 이 더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.

등 각국의 공공조달법 가 다음과 같 단계로 한다는 견해를Harland 7

시하고 있다 품과 비스를 시에 한 가격에 공 하는 것에 이 맞추어. ,①

지는 단계 부 를 지하 한 규(sourcing and delivering goods and services), ②

에 이 맞추어지는 단계 한 재 을(compliance with legislation/regulation), ③

가장 효 로 사용하는 데에 이 맞추어지는 단계(efficient use of public funds),

책임 의 원리에 입각하여 조달행 을 국민에게 로 명하는 데에 이 맞추④

어지는 단계 조달 는 품의 가격보다는 품질에 이 맞추어지는(accountability), ⑤

단계 소 업보 등 부의 개별 책목표를 추구하는 단계(value for money), ⑥

경 활 화 등 부의 거시(supporter of broader government policy objectives), ⑦

책목표를 추구하는 단계 가 그것이다(deliverer of broader government objectives) .30)

부분의 국가에 는 가지가 복합 로 나타나 때 에 이를 단 인 의7

역사로 명하는 것 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러한 공공조달 의 단. 7

계이론 공공조달 도가 하는 과 에 차로 어 에 을 맞추는가를 보여

다는 에 는 장 이 있다고 할 있다 결국 가지는 명 효. 7 ( , ), ( ,② ④ ①

책 목표달 이라는 가지로 화해볼 있다 이러한 에, ), ( , ) .③ ⑤ ⑥ ⑦

지 계약을 보면 지역 의 추구는 명 이나 효 을 로 해야 함을 알

있다 이러한 에 보면 공공조달을 통한 지 소 업에 한 지원 도도 지역.

을 해 필요하나 이것도 어 까지나 명 효 과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람직,

하다.

30) Harland, Christine, Public Procurement in perspective, in Loise Knight et al. ed., Public

Procurement-International Cases and Commentary 참조, Routledge, 2007, pp. 21-22 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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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 사업 법 민간 자사업 법 의 계IV.

외국의 법1.

민간 자사업이 가장 표 로 사용 고 있는 국가는 국이다 국에 는. 1992

년에 도입 를 토 로 민 계약을 활 하게 사용하PFI(Private Finance Initiative)

고 있다 그 표 인 로는 주요 보통신시스템의 공 국 런던지하철의 공 교. , ,

도소의 건 운 의 공 과 리 건 의 공 과 비스 부부처의 사 실이, , (

나 학 등 등을 들 있다) .31)

이처럼 민간 자 식이 사용 고 있는 주 원인 크게 두 가지로 명 고 있다.

이는 범 한 민간의 참여가 공공 산의 효 인 활용에 도움이 다는 것이다 엇.

보다 규모 시 의 건 과 운 에 있어 생할 있는 험을 민간에게 이 하

고 민간 다양한 택가능 자인 건 그리고 운 의 통합 신 인 법의 사용, ( , , ,

건 건 의 사용 등을 통해 비용을 감하고 자에 른 이익을 회 할 있다는)

장 이 있다 두 번째로 산상의 약 로 인해 민간 자의 식에 의해 만 요.

시 의 건 이 가능한 경우가 있다.32)

이러한 민간 자사업과 해 생하고 있는 요한 법 인 쟁 의 하나는

존의 공공조달계약에 한 규 들이 어느 도 민간 자사업과 어 체결 는 계약

에 용 있는가 하는 이다 이 하여 특히 민간 자사업의 특 을 어떤.

식 로 할 것인지가 고 있다 민간 자사업 계약 간이 고 규모사업에. ,

른 험부담이 민간 역에 이 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특징들이 공공조.

달계약의 규 용에 있어 어떤 식 로 용 는 것 로 볼 것인가 하는 이다.33)

다음 로 재 사업과 민간 자사업 어느 식을 사용할 것인가 한 단

도 고 있다 이 하여 국의 재 부 에 는. (HM Treasury) Public Sector

도를 사용하여 왔고 년에는 를 체하여 동일가격 비 최Comparator(PSC) , 2006 PSC ‘

31) 인 행 계약법의 이해 울 학교 법학연구 권 경인 화사 면 참조, , 9 , , 2007. 3, 318 ,｢ ｣

Arrowsmith, Sue, Public Private Partnerships and The European Procurement Rules: EU Policies

참조in Conflict?, Common Market Law Review 37, 709-737(2000), pp. 709-710 .

32) Ibid.

33) 이러한 하여 자 히는 인 행 계약법의 이해 울 학교 법학연구 권, , 9 ,｢ ｣

경인 화사 면 참조, 2007. 3, 314-346 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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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가치 평가지침 을 하여 사용하고 있다’(Value for Money Assessment Guidance) .

비록 지침이 지 자치단체의 민간 자사업에 일 로 용 는 것 아니고

앙 부로부 재 지원을 는 경우에만 용 나 지역 과 하여 살펴볼 필요,

가 충분히 있다고 할 있다 최고가치 평가는 다음과 같이 단계로 이루어진다. 3 .34)

로그램 단계에 의 평가 이다 이는 매년(Programme Level Assessment) .①

산편 을 하 에 어느 로그램에 산을 입을 결 할 때 이루어진다.

② 사업 단계에 의 평가 이다(Project Level Assessment) . Outline Business

에 평가를 하며 공지가 이루어지 까지 이 평가가Case(OBC) , OJEU

이루어 야 한다.

조달 단계에 의 평가 이다 이는 직후(Procurement Level Assessment) . OBC③

에 이루어지며 당해 사업에 재원이 소진 때까지 이루어진다.

같이 단계로 평가가 이루어지는 동안 해당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에 단계3 1

의 평가를 토 로 그 내용을 업데이트하는 평가를 단계에 하며 다시 조달 에2 , 2

단계 비교해 보았을 때 근본 인 사 변경이 없다는 에 한 평가를 단계에3

하게 다 지 자치단체의 경우 단계들 주로 단계 단계에 참여하게 다. 2 3 .35)

단계 단계에 이루어지는 평가는 로 달라질 있 나 본 로1 2 Value for

하여 다음의 가지를 보게 다 첫째 실행가능 이 있는가Money . , (viability)

하는 이다 민간사업자가 비스를 공하는 것보다는 부가 직 비스를 공하.

는 것이 효 책임 는 공평 을 담보함에 있어 리하지 않는가를 검토한다, .

한 사양이나 비스 내용등 로부 볼 때 험의 분산 등이 하게 이루어 있는

지를 검토한다 둘째 비교우 이 있는가 하는 이다 통 인 공공조달. , (desirability) .

식 등과 비교하여 볼 때 공공부 과 민간부 이 장 로 하는 것이 람직한

지를 검토한다 셋째 공가능 이 있는가 하는 이다 시장이 민간. , (Achievability) . ,

부 의 과 역량 리스크에 한 입장 재원조달의 범 복잡한 차를 리할, , ,

있는 충분한 역량을 조달 구가 갖고 있는지 여부 등을 검토한다 단계에 는 주로 시. 3

장에 는 없는지를 검토한다.36) 이들 평가는 가능한 한 빨리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

하다는 이 복하여 강조 고 있다.37)

34) 참조Value for Money Assessment Guidance, HM Treasury, November 2006, p. 15 .

35) 참조Value for Money Assessment Guidance, HM Treasury, November 2006, p. 16 .

36) 참조Value for Money Assessment Guidance, HM Treasury, November 2006, p. 16-17 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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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리나라의 법2.

우리나라에 는 재 사업과 민간 자사업 어느 식 로 사업을 진행할 것인지의

단 에 해 민간 자법 등에 특별한 명 의 규 을 두고 있지 않다 이.

하여 최근 다음과 같이 크게 가지 원칙에 른 체크리스트가 시 있다.38)

경 원칙과 해 는 본 사업의 사업비가 를 확보“ Value for Money①

하 에 충분한 규모인가 사업의 재 익 이 충분한가 를 검토한” “ ” 다.

사업편익원칙과 해 는 존의 시 등과 연계하여 추진 필요가 없“②

이 독립 운 이 가능한가 사업시행에 있어 특별히 고 해야 할 약요”, “

인이 존재하는가 본 사업의 이해당사자가 명확히 의 고 의견 보”, “

교류가 충분하게 이루어질 있는가 를 검토한다” .

효 의 원칙과 해 는 사업의 목표 범 가 분명하고 해당 시 에“③

한 비스 요구 을 명확하게 시할 있는가 사업내용상 민간 업”, “

의 사업입찰참여가 활 하여 이루어 충분한 경쟁이 생할 있는가”,

사업 요 험의 상당부분이 민간사업자에게 이 어 험 리가 보다 효“

로 이루어질 있는가 본 사업 민간사업자의 운 지보”, “

법에 한 자 이 보장 있는 시 인가 를 검토한다” .

공공 원칙과 해 본 사업이 시행 경우 특 이해당사자에게 과도한“ ,④

편익이 생할 가능 이 있는가 민간사업자의 사업참여로 공공부 의”, “

경 능 향상 등의 효과가 상당할 것 로 는가 본 사업”, “

해당분야의 계획에 사업과 충분히 차별화 내용을 갖고 있는

가 를 검토한다” .

이러한 체크리스트를 엄격하게 용할 경우에는 민자사업이 축 가능 이 높다는

비 이 있다 그러나 민자사업이 히 재 낭비로 이어졌던 과거의 여러사.

들을 고 해보면39) 민자사업의 시행에 있어 신 을 해야 할 필요 매우 크다

고 할 있다고 할 있다 이러한 에 를 본 인 단. Value for Money

37) 등 참조Value for Money Assessment Guidance, HM Treasury, November 2006, p. 5 .

38) 이에 해 자 히는 , 민간 자사업 추진 차 개 사후 리 안 년 국가재“ ”, 2008-2012

운용계획민간 자분야 공개토론회 자료 국가재 운용계획 민간 자분야 작업 참( ) , , 2008. 6. 24 조.

39) 민간 안사업 로 최근 완공 마창마산창원간 교는 재 낭비의 표 인 사 로 언 고1 ( - )

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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로 보면 도 공공 의 원칙등을 함께 고 하고 있는 것 원칙 로 타당하다고 할

있다.

다만 효 의 원칙에 사업자에게 험이 이 면 당연히 효 인 것 로 단‘

하는 것 사업의 종류에 라 험분 의 식이 다양해지는 것이 히 람직하다’

는 에 비 의 여지가 있다 한 공공 의 원칙에 특 이해당사자에게 과도한. ‘

편익이 생할 가능 여부를 단하는 것 지나치게 자의 인 이 가능 이’

높다고 할 있다 이러한 부분에 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그리고 국의 사. .

에 보듯이 이러한 평가는 가능한한 빠른 단계에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며 국토,

계획 과의 연계하에 단계별로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.

결 론IV.

첫째 앙조달과 분산조달의 계의 에 보면 우리 헌법상 로부 보충 의,

원리가 도출 는 것 로 볼 있다는 계약공 원의 역량강화는 실 업 를 처리하,

면 함께 이루어진다는 을 고 하면 분산조달을 활 화하 한 노 을 지속 로

울일 필요가 있다 다만 이 과 에 자조달과 해 는 앙조달시스템을.

히 활용하는 것이 여 히 필요하다고 볼 있 며 지역단 에 업체 조달 의,

착등 부 가 앙조달에 비해 상 로 많이 생할 가능 이 높다는 을 충

분히 고 하여 명 확보를 한 노 을 지속 로 울여야 한다.

둘째 명 효 지역 의 계에 볼 때 최고가치 도를 활 화하는 것이, , ,

원칙 로 타당하다고 할 있다 다만 이것이 실질 로 지역의 자 확 지.

역 에 도움이 도록 하 지 자치단체의 재량권 남용이 생하지 않도록 명,

확보를 한 노 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러한 명 확보를 한 단 로 국처럼.

앙 의 개입도 고 할 있 나 이보다는 계약심사 도의 활 화를 한 노 이,

더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한 공공조달을 통한 지 소 업에 한 지원 도도 지역.

을 해 필요하나 이것도 어 까지나 명 효 과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람,

직하다.

셋째 재 사업과 민간 자사업의 단 을 함에 있어 를, Value for Money

본 인 단 로 보면 도 공공 의 원칙등을 함께 고 하는 것이 원칙 로 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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당하다고 할 있다 다만 최근에 시 고 있는 체크리스트 등 에 는 자의 인 평.

가가 이루어질 가능 이 있는 들이 견 는 이러한 부분에 한 보완이 필요하

다고 하겠다 그리고 엇보다 이러한 평가는 가능한한 빠른 단계에 이루어지는 것이.

필요하며 국토계획 과의 연계하에 단계별로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해, .

앞 로 지 계약법 민간 자법과 국토계획법 의 한 연계 을 부여하 한 노

이 필요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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